
’19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 계획



CONTENT
S

Ⅱ. 2019년 추진 계획 (지침 주요 개정사항)

Ⅰ. 그 간의 성과



I . 그간의 성과

1. 자산형성지원사업 체계 구축

2.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별 요약

3. 누적가입자 증가 추이

4. 희망키움통장 I 탈수급률



자산형성지원사업 체계 구축

←        일반 노동시장 근로 →←    자활근로
→

내일키움통장(`13년)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자

생계 · 의료
수급 가구

희망키움통장I(`10년)
차상위 계층

주거 · 교육
수급 가구

희망키움통장II(`14년)

청년희망키움통장(`18년)

생계 수급
청년

일하는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근로유인 및 탈빈곤 지원

<사업 목적>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생계급여 수급 청년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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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별 요약

구분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최근 1개월 성실 참여자)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

(만 15~39세)

월 본인저축 5만원/10만원 10만원 5만원/10만원 본인 저축 없음

정부 지원액
소득 비례 근로소득장려금

(평균 334천원, 최대 627천원)

10만원

(본인저축액1:1 매칭 지원)

내일근로장려금

(본인저축액 1:1 매칭 지원)

①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② 소득 비례 근로소득장려금

(평균 300천원, 최대 496천원)

추가 지원액 - -

내일키움장려금

본인저축액1:1(시장진입형),

1:0.5(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제외))

매칭 지원

내일키움수익금 등

(월 평균 12만원)

-

지원 조건
3년 이내 탈수급

(사용용도 증빙)

통장 3년 유지

(사용용도 증빙, 교육 이수)

3년 이내 일반 노동시장

등으로 취·창업, 탈수급, 국가

자격증 취득

(사용용도 증빙, 교육이수)

3년 이내 탈수급

(사용용도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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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가입자 증가 추이

통장별

누적

가입수

희망키움I 10,698 14,791 17,837 26,920 32,206 34,886 37,913 41,216 43,223

내일키움 5,274 7,490 10,731 15,357 18,642 21,358

희망키움II 10,257 25,246 43,706 67,383 83,390

청년희망 3,616

10,698 
4,093 3,046 

14,357 17,759 20,910 
26,113 30,265 

24,346 

14,791 17,837 

32,194 

49,953 

70,863 

96,976 

127,241 

151,587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신규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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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Ⅰ 탈수급률

3년 만기 경과한 (’10년부터 ’15년 가입) 35천가구 중 22천가구(63.8%)가 탈수급

22,274가구 12,419가구 55가구

탈수급해지 일부지급해지 지급요건 미충족해지 유지가구

138가구

탈수급률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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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9년 추진계획

1. 2019년 지침 주요 변경 사항

2. ’19년 추진 예정 사항

3. 지자체 협조 사항



지침 주요 변경 사항 ①

<청년희망키움통장 군입대 예정자에 대한 적립중지 허용>

 (기존) 군입대 예정자의 경우 환수 해지

* 전체 가입대상자 17,000명(’18.3월 기준) 중 6,961명(40.9%)이 19~25세

남성으로 군입대를 사유로 가입을 하지 못하거나 환수해지 될 우려 있음

 (변경) ’19년 하반기 이후 가입신청자 중 군입대 예정자의 경우, 

통장가입기간을 일괄 5년으로 적용하고, 군입대에 대한 증빙 시

적립중지 기간을 2년까지 가능하도록 변경

 ’19년 하반기(8~9월) 중 시행 예정 (별도 공문 송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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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주요 변경 사항 ②

<희망키움통장Ⅰ,Ⅱ 지급 해지 요건 추가>

 (기존) 가입자 본인 사망 시 환수해지

* 희망키움통장Ⅰ,Ⅱ는 가구단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통장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즉시 환수해지 요건에 해당되어 가입가구에 불이익

 (변경) 가입자 본인 사망 시에도 가구원이 지급해지 요건 충족*한 경우에는

사망시점까지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급 가능하도록 변경

* (희망Ⅰ) 3월 유예기간 내 가구 탈수급

* (희망Ⅱ) 사망시점에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요건 충족

 행복e음 개선 등을 거쳐 상반기 중(4~5월) 시행 예정 (별도 공문 송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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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주요 변경 사항 ③

<통장 가입 인정 기준 완화>

 (기존) 첫 월 미적립 시 바로 환수해지 요건에 해당

* 가입신청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은행에 재방문하여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하는 등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민원 발생 소지 큼

 (변경) 가입 첫 월 미적립 시에도 가입인정 후 익월 저축 시 해당 월부터

지원금 지원하며, 본인 적립금 6개월 연속 미납 시 환수해지하도록 변경

 (지자체 협조사항) 통장 가입 신청자가 통장개설 기간 내에 본인 적금 계좌

생성하도록 반드시 안내

* 첫월 미적립 여부와 별개로 반드시 본인적금 계좌 개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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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주요 변경 사항 ④

<장려금 적립기간 내 해지 및 지원금 생성 불가>

 장려금 적립기간 중 해지 및 지원금 생성이 일어날 경우 장려금

생성이 불가능하므로, 장려금 적립기간 내에는 해지 및 지원금

생성 불가능하도록 시스템 변경 예정

<내일키움통장 근무시간 요건 완화>

 지급요건 중 취업요건을 주25시간에서 주20시간으로 완화

* 월 978,900원(’18년) → 월 871,183원(’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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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추진 예정 사항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연령 확대>

 만15세~만34세 → 만15세~만39세

* 만35세~39세의 생계수급 청년 약 4천명의 월평균소득은 73만원으로, 기존 대상자의

월평균소득(81만원)보다 낮아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대상자 확대 필요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 행복e음 개선 등을 거쳐 4월 모집자부터

시행 (자립지원과-1799호(1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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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협조 사항

<신규 모집을 위한 홍보 협조 요청>

 통장 가입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동영상 적극 활용(자립지원과-

1840호 공문참고)

 포스터* 인쇄 및 배포 요청 (4월 중 공문 통해 발송 예정)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안내 가이드라인* 제작·배포(자립지원과-

996호)로, 신규 가입신청자에게 가이드라인 활용하여 사업안내

* 신규 가입신청자에게 꼭 안내되어야 할 사항 기재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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